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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dicate that the affirmative action adopted to increase 
multicultural socity rates in Korean labor market has lost the 
original meaning of its own, through examining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which had employed affirmative action before 
Korea did and reviewing scholarly debates about 
instrumentalizing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is more 
controversial or more divisive than any other issues in America.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ent Fisher v. 
Texas At Austin back to the lower court for additional review. 
Th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Fifth Circuit did not hold the 
University to the demanding burden of strict scrutiny articulated 
in Grutter and Bakke, its decision affirming the District Court’s 
grant of summary judgment to University was incorrect. 
Affirmative action is originally enacted to reward people who 
suffered inequality that had been historically reproduced by the 
discrimination in the past; however, this meaning of 
compensatory justice has tended to disappear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applying it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e 
America. where the strong effect of neoliberalism 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as existed, affirmative action has been 
replaced by the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or the emphasis 
on diversity. Affirmative action in Korea has been through 
similar changes. Also, the primary focus of this paper is on 
government affirmative action effort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Affirmative Action,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Revers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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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1960년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 이

하 소수자우대정책)은 미국사회에서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

고를 증가시켜 역차별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역차별은 빈곤한 백인

들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염철현, 2017). 이와 같이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찬반 논쟁에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일부 구성원

에 대한 지원, 시혜, 예산낭비, 진로 및 취업 등 내국인과의 역차

별도 관련 이해종사들의 경험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조혜영, 

2017). 

미국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대학입학전형은 1960

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에서 다양한 소수인종 지원자

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주면서 시작되었다(이종일, 2019). 이러

한 고려가 없이는 지원자 상당수가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나 등급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소수자우대정책 시행에 

있어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입학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합헌을 기준으로 시행하더라도 소수자우대정책과 관련

한 역차별은 다양한 소송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사회에서 주요

한 논쟁이 되어왔다.1) 

한편 한국의 다문화사회도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

가 250만 명에 달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법

무부, 2019).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영향으

로 약 50만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법무부, 2021). 그러나 이민자의 

1) 1896년에 발생한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separate but equal라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1954년 Brown 판

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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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있어서 이민을 가로막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민자의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의 이민정책 동향에서 살펴

보면,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Justin Pierre James 

Trudea) 총리의 사례만 보더라도 난민 등 이민자 유입에 대한 증가 

정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캐나다, 2021). 이러한 캐나

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배제적 정

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이행 과정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갈등 또한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책적 접근에서 우선은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국가적 경험을 고찰 역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따른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의 시사점으로 유의미하다고 사료

된다.

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2.1. 소수자우대정책과 다문화사회

2018년 다문화정책 제3차 5개년기본계획2)의 시행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일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초기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엽

적 및 시혜성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역차별과 반다문화 

2) 본 연구에서 다문화정책은 법무부의 이민자정책 5개년기본계획과 여성

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5개년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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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 위치가 이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에 대한 미국의 경험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는 연구

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은 역사적으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며, 가장 진보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흑인 및 소수인종

을 차별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는 주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차별

을 극복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소수자우대정책으로 시작되었다(이

종건, 2015). 

소수자우대정책은 ‘Affirmatice action’이라는 용어에서 파생

된 것으로 직역하면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

치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3)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국내학술지 논문에서 키워드 ‘affirma

tive action’에 대한 논문 DB는 총 680건으로 검색되었다. ‘affi

rmative action’의 키워드를 다시 한국어 번역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각 논문의 성격에 적합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

었다. 주로 번역되어진 용어는 소수인종우대정책 22건 (오대성, 20

10; 2011), 소수자우대정책 25건(이종일, 2018; 염철현, 2017) 적

극적 평등실현 456건(이재희, 2016; 전은주, 2019)이 검색되었다. 

아래의 <표 1>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주요 변천사를 나타내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용어 사용에서 인종의 개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염철현(2013)의 연구에서 정의한 소수자우대정책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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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 

시기 개념 변화 주요 개념

1960년대 과거차별 보상논리 기회평등, 역사적차별보상

1970년대 보상 논리 제도화
고용의 목표, 이행시간표, 

결과의 평등, 배려조항

1980년대
보상 실질 적용과 

역차별

집단의 구제는 역차별

(제14조 평등조항 개정)

1990년대 이후 다양성? 역차별? 정치적 올바름(공정성)

출처: 이종일(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이와 같이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용어는 1961년에서 1963년까지 

케네디 정권에서 소수자를 고려하는 의미였다. 그리고 1963년에서 

1969년까지 존슨 정권 시기에서는 소수자우대라는 의미로 변화하였

다. 레이건 정권(1980년대) 시기에서 비로소 기존의 소수자우대정

책이 개정한 헌법 제14조 규정에 위반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역차별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조지 H. 부시 정권 시

기에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개

념은 시기에 따라 미국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천하였다.

김혜순(2007)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

께 어우러져 인종과 민족의 차이로 인해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누

구든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윤인진(2008)의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 범주 안에서 다

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다양한 문화를 단일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호 인정 및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

고 하였다. 류지현·김현주(2021)는 다문화사회 등에 관련한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2007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연

구 방법으로는 정책 제안, 비판, 다문화사회의 지향점 등을 주장한 

규범적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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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

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에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영남소외론과 호남역차별론이 등장한 것과 

유사하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호남소외론과 TK지역차별론이 함

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병선, 2010). 또한 김병선(2010)은 이러

한 소외론과 역차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이민자 인적자원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

에 없는 한국적 산업구조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이민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구성원 중에

서도 국민됨을 전제로 한국에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등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요 정책 대상이다. 이러한 주요 정책 대

상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양극화, 소외, 차별, 심화된 경

쟁 등과 같은 다각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수자우대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 입학정책을 다룬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춘환, 2013; 염철현, 2011, 2013; 오대

성, 2012; 최경호, 2014). 이러한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할당제 

비판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의 시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 케네디 정부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 것은 ‘Positive Action’보다 내용의 전달성이 정책에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염철현, 2013).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국내학술지 자료 중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용어 검색에서 논문 DB는 총 680건으로 검색되었

다. ‘affirmative action’을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각 논문의 방향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번역된 

용어는 소수인종우대정책 연구 22건(오대성, 2010; 2011),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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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정책 연구 25건(이종일, 2018; 염철현, 2017), 적극적 평등실

현 연구 456건(이재희, 2016; 전은주, 2019)이 검색되었다.

미국의 소수우대정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교육 및 고용 등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에 해당되므

로 차별적인 취급(preferential treatment)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이종일, 2019).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인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4)을 들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민권법이 통과된 이후

에도 여성들과 소수인종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

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lous(1996)는 여성들이 남

성들보다 임금이 훨씬 낮았으며, 실업률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소수자우대정책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소수자우대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어 이분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역차별을 유발시킨다는  

반대론적 주장도 있었다(Plous, 1996). 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서 내국인들의 실업율 증가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 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토마스 소웰과 셀비 스틸(Sowell, 1984, Steele, 1992)

은 소수우대정책은 소수자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해

고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4)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수호를 위해 로저 볼드윈과 다른 이

들이 1920년 뉴욕 시에서 만든 조직을 말한다.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비교적 흥미가 없는 소송사건을 맡아 변호했으며, 

ACLU의 취지에 비옹호적인 사람들도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송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었다(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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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3.1.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현황

소수자우대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학 입학정책을 다룬 소

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김춘환, 2013; 염철현, 2011, 2013; 오대성, 2012; 최경호, 201

4). 이러한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할당제 비판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의 시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케네디 

정부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Positi

ve Action’보다 내용의 전달성이 정책에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염철현, 2013).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사회통합은 

1960년대 시민단체에 의해서 인권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961년 케

네디 정권 시기에 기초가 마련된 소수자우대정책은 흑인 및 소수민

족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한 일종의 완충 작용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미국사회가 단순히 백인으로부터 흑인 등 소수자를 보호 및 

교육과 직업 등에 있어 차별 방지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882년의 인

구구성을 살펴보면 백인은 전체 이민의 3분의 2를 차지한 구성원은 

고트족이었다. 그리고 독일인은 33%, 스칸디나비아인 14%, 영국인 

14%, 그리고 약 5%가 대영제국에 속하는 캐나다와 뉴펀들랜드 출신

들이 차지하였다. 이에 와스프(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

t) 우월주의로 인해 자연스러운 차별적 배제모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세기 초에는 남유럽과 동유럽 이민이, 1965년 이후

부터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이 주종을 이루었다(김복래, 2

009). 아래의 <그림 1>에서는 2010년 인구 통계는 백인이 72.4%에 

이르고 있었으며, 다양한 소수민족과 혼혈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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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국 인구통계국 

72.4%

12.6%

4.8%
6.2% 2.9% 1.1%

백인 흑인 아시아계 기타 혼혈 원주민, 하와이 및 태평양 지역

<그림 1  2010년 미국의 인구구성>

아래의 <그림 2>는 2020년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61%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림 2>에서는 히스패닉 인구

의 증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미

국사회도 백인 인구 비율의 감소, 히스패닉 인구 비율의 증가세 등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처 : 미국 인구통계국 

<그림 2  2020년 미국의 인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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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은 살펴보았듯이 미국사회 내에서 지위가 

다소 절하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회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한 제도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소수자들의 시

민적 참여가 높아졌으며, 소수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 

가능의 기회 제공이 목적이었다. 

3.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미국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차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미국의 불문법 특성에 따른 경향은 판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예컨

대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 )라는 논리로 흑인에 대

한 차별을 인정하던 Plessy v. Ferguson. 163 U.S. 537(1896) 판

결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흑인 및 백인에게 각각의 교육

시설 제공은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를 위헌이라고 판

시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6)을 통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판결은 오로지 인종을 근거

로 하여 공립학교에서 아동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물적 및 외적인 

조건들이 평등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의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5)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분리하되 평등

하다(separate but equal).’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유명하

다. 본 판결은 훗날 미국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Bor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1954년)을 통해 폐기된

다.

6) 이 사건의 발생은 1951년 미국 캔자스 주(State of Kansas) 토피카

(Topeka)에 살고 있던 8살 흑인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학

교를 다니지 못하고 1마일 거리의 흑인 대상 학교를 매일 도보로 가야

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린다의 아버지인 올리브 브라운은 집에

서 가까운 백인들만 다니는 섬너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하였으나 피부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장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거절에 

몹시 분노한 올리브 브라운은 소송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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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백인 아동과 유색인종 아동

을 분리하는 것은 유색인종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다. 그것이 법에 의해 인가된 것일 때 영향은 더욱 커지며, 열등의

식은 아동의 면학 의욕을 위축 시킬 수 있다(김기하, 2010). 브라운 

판결의 역사적 결정은 당시 알 위런 대법원장이 빠른 기간 내에 남

부에 존재하고 있던 불평등한 인종분리 교육을 통합하라고 주 정부

에 명령하였다. 그러나 남부의 주에 속한 백인학교 약 3천여 개 중 

약 600개 정도가 통합한 것에 불과하였다. 브라운 판결은 공교육이

라는 한계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장소의 인종분리까지는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브라운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청구인 측 변호사였던 

더굿 마샬(Thurgood Marshall)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연방 대

법관의 위치에 올랐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Bakke 사건, Weber 사건, 

Wygant 사건, Scott 사건 등에서 차별은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의 다

각화 방안의 시사점을 찾고자 미국의 Bakke 사건, Weber 사건을 사

례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확인하

고 차별 금지를 낳게 한 판례이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을 강

제한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2.1. Bakke 사건7) 

Allan Bakke(이하 Bakke) 사건은 미국의 백인 남성이 캘리포니

아대(UC-Davis) 의과대학에 낙방하여 불합격취소청구를 대학을 상

7) 대학입학정책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여부가 처음으로 다투어

진 사건으로 1978년 In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9에 해당된다(최희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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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요구한 소송에 대한 사건이다(오대성, 2010). Bakke는 1973년

과 1974년 각각 의과대학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하였으며, 자신

보다 낮은 점수의 소수인종 학생이 합격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캘

리포니아대학은 소수인종 지원자들을 위해 소수자우대정책을 적용

하여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978년 

4월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UC-Davis 의과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일부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그 대학이 시행하고 있

는 절대적 할당제(rigid quotas)는 연방 민권법 6조에 위반되므로 

원고(Allan Bakke)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 판결에서 루이스 파우웰(Powell)판사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

성을 위해 인종을 하나의 전형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종에 따라 일정한 수를 할당해 놓은 절대

적 할당제(rigid quotas)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구성원

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전형요소 중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정

당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결국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제한적 

합헌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소수자우대정책의 필요성에

는 공감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할당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대안

을 마련하라는 의미에 해당된다.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할당제의 

대안으로 가산점제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우대정책의 방법을 시도했

으나, 이러한 가산점제도도 나중에 위헌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3.2.2 Weber 사건 

미국의 Kaiser 알루미늄 화학회사(Kaiser Alluminum & Chemical 

Corporation 이하 Kaiser)는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철강산업 전체에 있어서의 고용차별 철폐 합의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Kaiser의 흑인노동자 채용목표는 Kaiser의 공장이 위

치한 지방의 노동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도록 규정하였

다. 이에 따라 흑인노동자와 백인노동자를 위한 저숙련노동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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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프로그램이 공장 내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저숙련노동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해야만 숙련노동자로 취업이 되었

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근무 연수(seniority) 순서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50%의 자리가 백인들에게 열려있었다. 

Kaiser가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행되었던 시행된 연도에 

흑인 7명, 백인 6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가 선발되었다. 이 

당시 흑인 7명 중 최단기 근무자는 참가신청이 거부된 백인 중의 

한 사람인 Weber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Weber는 Louisiana주 Gramercy시에 위치한 Kaiser에 고용된 저숙련 

백인노동자로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백인신청자들보다는 근무연수

가 적었으나, 흑인노동자들보다는 근무연수가 많았다. Weber는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인 선발기준이 고용 등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1964년의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위배되어 위법이라 주

장하였다. 

Weber는 Kaiser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변재

옥, 1992). Weber 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민권법 제7조

에 대한 Weber의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직

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숙련노동자를 위한 종래의 전통적인 인종차별

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적(私的) 집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채택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Weber는 패

소판결을 받았으며, 민권법 제7조가 소수인종들에게 대한 어떠한 

우선적 처우도 금하고 있다는 Weber의 주장을 연방대법원은 수용하

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자우대정책이 백인노동자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흑인노동자에

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백인노동자 해고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백인노동자의 승진을 영구적으로 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

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종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명백한 인종적 불균형을 단지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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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그간 소수인종들

에게 제한되었던 직업군들에서 드러나는 인종적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소수자우대정책 조치에 해당된다. 즉 자발적으로 채택

하려는 사적 영역들에게 민권법 제7조가 남겨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김영환, 1992).

4.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소수자우대정책의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을 제언하

고자 한다. 2019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이 2%로 늘어났으며,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특히 농어촌국

제결혼이 급증해온 만큼 지역대학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 2018). 고른기회전형(정원내)이나 사회통합전형(정원내),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 등을 확대하는 추세다. 다수의 국립대

와 교대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한 

입시전형을 늘려 이들에 대한 입시 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소수

자우대정책은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과거의 차별에

서 오는 불평등한 처우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미국에

서 논쟁이 심한 쟁점 중의 하나로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이러한 논

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국내 주요 29개 대학 중에서 23개 대학이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대학입학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배려대상도 함께 지

원하는 구조이다(김빛나라 외, 2020). 이러한 구조라고 할지라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전형 우대정책은 대학마다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8) 한국의 대학입시전형에서 다문화가정자녀가 

8) 2018년 기준 23개 대학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전형 모집인원 6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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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특별전형도 확대되는 추세로 2019년 다문화가정 자

녀 특별전형 대학 수는 고려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등 72개 대학

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다문화가정자녀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공무원채용법정부

계획, 2019). 또한 안산시는 2019년 11월부터 이민자 아동 누리과

정 학비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자

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내국인 학생들과의 역차별 우려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

을 겪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2021년 11월 기준 이민자 수가 약 200만 명 정도를 넘어 국내 

총인구의 약 3%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한국경제(10.15) 

보도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면 2030년엔 이민자주민 수가 500

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총인구 대비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이에 따라 김세현(2018)은 다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

화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체류 유형이나 유입 형태 및 다양한 국

적과 배경, 한국 내 거주지역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이민자의 증가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유

입되는 구성원 중 외국인근로자(E-9)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

이 되어 순환형태에서 조금씩 거주가 장기화로 완화되어 가고 있

다. 물론 장기화 대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사회에서 장기화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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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의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대학 입학전형에

도 다문화가정자녀 특례 및 재외국민 특례, 북한이탈주민 특례9) 

등의 제도 또한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소

수자우대정책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미 3차 5개년 기본계획정책을 시행

하여 2022년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향후 4차 5개년 기본계획정

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역차별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학령기 진입과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점차 늘

어남에 따라 학력 취득, 법무부의 이민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을 통하여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등의 학습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

다. 이는 한국어가 유창해짐에 따라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역차별

의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전홍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배려자 전형의 한 종류인 기

회균형선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알아보아 이학 전형의 특성을 고려한 추후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의 영향

으로 2020년 전후로 다문화가정자녀의 대학 진학이 본격화되어 가

고 있다. 대학은 2007년 입학사정관 전형제도의 시범실시 및 도입

9)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 해당된다.

<표 2 한국 다문화사회의 소수자우대정책>

특

정 

소

수

자

정책방면 내용 우대 사례

대학입학

전형

다문화가족 자녀 

배려

정원 외 3% 

할당

대학입학

선발

산업현장
취업 근로자 

기간 완화

4년 10개월

2회 취업 가능

성실근로자

취업 제도

출처: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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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크게 일반전형과 특

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전형 중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전형은 특별전형이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

한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의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다수가 수시모집 정원 내의 특별전형 중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고른 기회 특별전형에서 선

발된다. 반면 특별전형은 고교졸업 및 예정자 학력을 소지하였다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특별전형은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위한 정원 내 고른 

기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만학도, 주부, 농어촌·도서벽지학

생, 서해5도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

행에서 정원 내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전국 9개 대학에서 285명이 

해당되었다. 정원 외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157개 대학에서 4,517명

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권

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와 같은 입시전형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다변화 되어가는 다문

화사회에서 대학의 다양한 입시전형 우대 대상은 다문화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수자우대정책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 사례인 

Bakke 사건과 Weber 사건은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에서 비교적 초

기 역차별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고찰을 야기한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대안교육 다변화 정책에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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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구의 달구벌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30%를 다문

화특별전형으로 도입하고 있는 최초의 입학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달구벌고등학교는 대구 유일의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로 모집인원 40

명 중에 30%인 12명의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

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졸업한 대상자로 한국어 구사능력에 문제가 

없는 다문화가정자녀는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 분야에서는 2018년 

이스타항공 공개 채용에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이

러한 특별전형은 국제노선 취향 확대로 제2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수용 증대와 이민자 고객들의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즉 

소수자우대정책 이론(Affirmative Action Theory)을 통해 소외계층

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고 있다. 

5. 결론 

기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 복지, 

생애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소수자

우대정책을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에 관한 연구는 새로

운 학문 영역의 지평 확대가 기대되는 연구로서 학술적 관심 형성

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 사례인 

Bakke 사건과 Weber 사건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서 비교적 초

기적 역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사례는 대학입학전

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특례 정책 결정

에 있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연구에

서도 나타나듯이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확산 방지 예방은 지역 

및 소수자 구성원 특성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다

문화사회에서 상호간 역차별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정책적인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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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 

중 하나는 지자체 내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따른 언론홍보 등 매체를 

통한 올바른 홍보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교육, 즉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에 앞에서 

고찰한 내용에 대한 시간 등 추가 보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중앙부처

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의 대응 전

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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